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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 

  국민권익위원회 「공공도서관 제적·폐기도서 재활용 방안」 제도개선 권

고에 따라 제적·폐기 자료 재활용을 위한 배부 가능 조항을 신설하여 시

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자료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

2. 주요내용

  가. 제19조의2(자료 기증) 조항 신설하여 제적․폐기자료에 대한 기증이 가

능함을 명시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 

 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「공공도서관 제적·폐기도서 

재활용 방안」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, 제적·폐기 자료 중 활용 가능한 

자료의 기증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자료의 재

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. 

  ○ 특히,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기증받은 자료 중 미등록 자료와 폐기 또

는 제적되는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한 자료를 개인·기관·단체에 기증

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도서관 자료

의 공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. 

  ○ 검토 결과, 본 개정안은 제적·폐기 자료의 재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

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

타당성이 인정되며,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
